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도이치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

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

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도이치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이치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도이치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67290)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도이치자산운용㈜ (02-724-4300)  

4. 판 매 회 사  

 

집합투자업자(www.dws-korea.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2014.10.27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4.10.31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 조좌] 

 

8.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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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수령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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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에그리비즈니스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국가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 농수축산업관련 (Agribusiness: 농업관련산업으로 주로 농산품 

생산자, 농화학비료 및 종자 생산자, 농업테크놀로지 기업, 축산과 수산양식업, 부동산업체, 품질이 

우수한 식품 제조업체, 식품과 바이오 연료 등 - 농업기계 산업으로부터 식품가공업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농업 그 자체도 포함)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주가상승시 

자본이득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실질 투자 비중 90% 이상)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

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의 실질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 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해외 유가증권 투자전략 

“도이치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농업관련산업주에 주로 투자합니다. 

-투자대상 종목군: 농업관련산업주 (에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관련 글로벌시장의 주식이라 함은 

주로 농업, 수협, 축산업관련 주식으로 농산품생산자, 농화학비료 및 종자생산자, 농업테크놀로지기업, 

축산과 수산양식업, 토지보유기업, 식품제조업체, 바이오 연료, 유통관련기업 및 농수축산업관련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국내 유가증권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자산인 해외주식에 투자하지만, 투자대상종목에 국내 유가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유가증권 투자전략과 동일한 투자전략에 따라 운용됩니다. 

 

적극적인 매매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빈번한 매매로 인하여 매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시장의 농업, 수산업, 축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업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과 부합하는 비교지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하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된 헤지 전략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50% 이상이며, 

시장상황 또는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전망 등에 따라 환헤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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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헤지 수단 및 비용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 등을 이용 할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헤지 관련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비용 및 그 거래의 결과로 생긴 수익 또는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3) 기타 환헤지 관련 주의 사항  

환헤지란, 통화선물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환 헤지를 

하지 않은 경우 투자대상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이러한 환차익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헤지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충분히 실행되지 못하여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로 환헤지를 

수행하여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수익구조 

당해 자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실질 투자 비중 90% 이상)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 투자신탁 

“도이치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투자대상: 전세계 농수축산업관련 주식에 투자 

-투자전략: 농산품생산자, 농화학비료 및 종자 생산자, 농업테크놀러지 기업, 축산과 수산양식업 등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시 자본수익을 추구 

-투자위험: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주식의 가격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은 개별 국내 및 해외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국가들의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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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하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된 헤지 전략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50% 이상이며, 시장상황 또는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전망 등에 따라

환헤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헤지 수단 및 비용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 등을 이용 할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헤지 관련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비용 및 그 거래의 결과로 생긴 수익 또는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3) 기타 환헤지 관련 주의 사항  

환헤지란, 통화선물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환 헤지를 하지 않은 경우 투자대상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이러한 환차익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헤지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충분히

실행되지 못하여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의 이유로 환헤지를 수행하여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신탁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개별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1)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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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전세계 농수축산업 관련

주식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시 자본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므로 5 등급

중 1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2014.07.30 현재] 

성명 출생연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이정원 1974 부장 16 2,513(억좌) - 도이치자산운용 (2005.06~)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3.07.31 

~14.07.30 

12.07.31 

~13.07.30 

11.07.31 

~12.07.30 

10.07.31 

~11.07.30 

09.07.31 

~10.07.30 

펀드 6.05  3.78  -0.48  17.71  13.26  

A 4.15  1.86  -2.36  15.55  11.13  

C1 3.77  3.18  -2.60  14.98  10.20  

C2 3.67  1.37  -2.80  -5.00    

C3 3.76  1.50  -2.72  -4.37    

C4 3.87  1.59  -1.20  -4.89    

C5 3.96  1.69  -2.51      

C-e 3.98  1.52  -2.86  14.81  10.29  

C-I 5.06  2.79  -1.44  16.61  12.19  

S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특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Ⅱ.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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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주1) 참고 

납입금액의 1.00% 

이내 
- 

90일미만 환매시: 이

익금의 70%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 

C1, C2, 

C3, C4 

및 C5 

- - - 

C-I - - - 

C-e - - - 

C-W - - 

S - 

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 1)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Class) A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 징구 방법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2. 종류(Class) C1, C2, C3, C4 및 C5 

∙ 종류(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 

∙ 종류(Class) C2 수익증권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자 

∙ 종류(Class) C3 수익증권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된 자 

∙ 종류(Class) C4 수익증권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된 자 

∙ 종류(Class) C5 수익증권 :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된 자 

3. 종류(Class) C-I 수익증권 :  

1)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2) 보험회사의 변액보험(특별계정)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4)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5)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100억이상 취득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500억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법

인 

4. 종류(Class) C-e 수익증권 :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5. 종류(Class) C-W 수익증권 : :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6. 종류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자,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의 0.15%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할 수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지급비율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기타 총보수 합성 

총보수ㆍ비용  

증권  

비용 ㆍ비용 거래비용

 A  0.8400  0.9000  0.0580 0.0250  0.0027 1.8257 1.9495  0.1379 

C1 0.8400  1.5000  0.0580 0.0250  0.0000 2.4230 2.5439  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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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0.8400  1.4000  0.0580 0.0250  0.0000 2.3230 2.4455  0.1306 

C3 0.8400  1.3000  0.0580 0.0250  0.0010 2.2240 2.3509  0.1445 

C4 0.8400  1.2000  0.0580 0.0250  0.0000 2.1230 2.2472  0.1406 

C5 0.8400  1.1000  0.0580 0.0250  0.0027 2.0257 2.1494  0.1379 

C-I 0.8400  0.0300  0.0580 0.0250  0.0026 0.9556 1.0789  0.1374 

C-e 0.8400  0.9900  0.0580 0.0250  0.0000 1.9130 2.0361  0.1366 

C-w 0.8400  0.0000  0.0580 0.0250  - 0.9230 1.0454  - 

S 0.8400  0.3500  0.0580 0.0250  0.0000 1.2730 1.4708  0.1121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4.05 ~ 2014.04.04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 이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4.05 ~ 2014.04.04 ]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 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0 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1 년 3 년 5 년 10 년 

A 302  737  1,217  2,642  

C1 261  790  1,335  2,953  

C-I 110  348  610  1,388  

C-e 228  720  1,262  2,873  

C-W 107  338  592  1,348  

S 143 451 790 1,799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ㆍ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ㆍ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 와 종류 C1 의 종류별로 총 보수ㆍ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 년 10 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 

class 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 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수익증권으로의 전환 됨을 가정하여 예상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주 4) 종류 A 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율을 1.0%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으며,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 5) 종류 S 의 경우, 3 년 이내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될 

수있습니다.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위 예시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2.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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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나.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2010 년 1 월 1 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투자신탁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 및 규정, 정부 정책, 본 투자신탁 및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본 투자신탁 및 본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ws-korea.com)ㆍ판매회사ㆍ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나. 매입․환매 절차 

매입 환매 

(가) 오후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자금납입
(5시이전)

수익증권 매입
(D+2 기준가 적용)

D D+2D+1

 
 

(나) 오후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자금납입
(5시이후)

수익증권 매입
(D+3 기준가 적용)

D D+3D+1 D+2

   

(가) 오후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

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D D + 2

환매청구
(5시이전)

D + 7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

D D + 2

환매청구
(5시이전)

D + 7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

…

 
(나) 오후 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D D + 3

환매청구
(5시이후)

D + 8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

…D D + 3

환매청구
(5시이후)

D + 8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

…

 

 

Ⅲ. 요약 재무정보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7 기( 2013.04.05 - 2014.04.04 )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6 기( 2012.04.05 - 2013.04.04 ) 삼일회계법인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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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기( 2011.04.05 - 2012.04.04 ) 삼일회계법인  적정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 2014.04.04 ) ( 2013.04.04 ) ( 2012.04.04 ) 

운용자산 23,863,644,013 34,597,151,962 50,407,465,208 

  증권 23,663,695,635 34,073,217,713 49,951,142,608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99,948,378 523,934,249 456,322,60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424,182,255 499,302,644 1,167,209,769 

자산총계 24,287,826,268 35,096,454,606 51,574,674,977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98,569,090 619,790,785 1,082,149,823 

부채총계 498,569,090 619,790,785 1,082,149,823 

원본 24,559,012,351 35,235,567,485 54,186,997,847 

수익조정금 392,190,843 -165,768,453 2,597,749,127 

이익잉여금 -1,161,946,016 -593,135,211 -6,292,221,820 

자본총계 23,789,257,178 34,476,663,821 50,492,525,154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 2013.04.05 - 

2014.04.04 ) 
( 2012.04.05 - 

2013.04.04 ) 
( 2011.04.05 - 

2012.04.04 ) 

운용수익 -290,533,301 2,395,056,452 -5,333,621,902 

  이자수익 3,784,925 12,913,483 21,208,276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294,318,226 2,382,142,969 -5,354,830,178 

기타수익 113,869 974,815 1,789,191 

운용비용 371,123,106 618,698,812 944,091,642 

  관련회사 보수 371,123,106 618,698,812 944,091,642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7,593,070 11,569,432 16,297,467 

당기순이익 -669,135,608 1,765,763,023 -6,292,221,820 

매매회전율 0.00 0.00 0.00 

 

 


